
□ NCS확인강사의 개념과 요건
NCS확인강사란?
 - (NCS확인강사)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 NCS*로 편성된 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, 강의를 진행하는 훈
련강사.

NCS확인강사 요건(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)
제27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)
 법 제3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사람을 말한다. 
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
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 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
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 및 [기초연구진흥 및 기술
개발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
인 사람
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, 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
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 4.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5.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
령으로 정하는 사람



‘NCS확인강사’ 등록 및 심사신청 안내
1. NCS확인강사 신청 경로
 HRD-Net(http://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⇨ [로그인]
























